
중요한 안내 말씀
식물을 일본으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검사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식물＊을 일본으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증명서
（Phytosanitary certificate）를 첨부하여 수입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으로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식물도 있습니다. （뒷면 참조）

식물방역법에 따라, 검사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식물은
폐기 처분대상입니다.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 및 수입 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３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

식물의 병해충 침입경계 실시 중

＊ 과실, 야채, 곡물 등 이외에 절화(꽃가지), 종자, 묘목이나 식물을
원재료로 한 일부 가공품도 포함됩니다.
또한 검사증명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식물(수입검사의 수검은 필요)  및
검사증명서와 수입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식물도 있습니다. (뒷면 참조)



検査証明書の添付を必要と
しない植物

일본 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

검사증명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식물 (    수입검사의 수검은 필요)

일본농림수산성식물방역소주요연락처

요코하마식물방역소
＋８１－４５－２１１－７１５３

나고야식물방역소
＋８１－５２－６５１－０１１２

고베식물방역소
＋８１－７８－３３１－２３８６

모지식물방역소
＋８１－９３－３２１－２６０１

나하식물방역사무소
＋８１－９８－８６８－２８５０

제재
제다
알코올, 초산, 설탕에 절인 식물 등

검사증명서의 첨부 및 수입검사의 수검이 불필요한 것

일본으로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주요 식물

지중해 과실파리와 귤과실파리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에서
들여오는 대부분의 과실 · 과채류 (감귤류, 망고 등)
코드린나방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에서 들여오는 사과와 체리
과실, 껍데기가 붙은 호두 등

지중해과실파리 귤과실파리 코드린나방

＊그외 일본 미발생으로 세계적으로 피해가 큰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에서는 많은 식물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물방역소에
문의하십시오. 

연락처 https://www.contactus.maff.go.jp/j/pps/form/qa_e.html

고춧가루, 산초, 무말랭이, 고비, 약용 인삼, 연밥, 대회향(팔각), 커피
생두, 해바라기 씨(식용) 등 동결건조 과정을 거쳤으며 재배, 사료, 비료, 
농림업 생산자재로 사용되지 않는 것.

※주의 곡물류(쌀, 조, 옥수수, 메밀, 맥류 등), 콩류(대두, 팥, 땅콩 등), 목재, 카카오
콩, 참깨, 타마린드 건과, 고수, 일부 드라이 플라워・한약・향신료 등은 건조된
것이라도 검사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물방역소에
문의해주십시오.


